
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(제3조제2항 관련)

1. 등록원부 갑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.

가.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.

나. 등록번호란에는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에 표

시되는 문자(영문) 및 숫자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, 변경등록 또는 말소

등록 등의 사유로 공백이 있는 일련번호는 그대로 비워둔다.

(예시)

① ② ③
MB - 0 0 - 0 0 0 1

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 ② 일련번호 ③ 일련번호

모터보트 MB 00∼ 99 0001∼ 9999

수상오토바이 PW 00∼ 99 0001∼ 9999

고무보트 RB 00∼ 99 0001∼ 9999

세일링요트 YT 00∼ 99 0001∼ 9999

다. 검사유효기간란 및 검사대행자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안전검

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안전검사의 유효기간과 해당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

대행한 기관이나 단체를 적는다. 이 경우 사항란에는 안전검사의 종류와 내용

을 적고, 등록일란에 안전검사를 받은 연월일을 적는다.

라.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순위번호를 적는다.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 신청

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는다.

마. 사항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.

1) 법 제6조, 제9조,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ㆍ변

경등록ㆍ말소등록 또는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: 해당 등록의 사유, 내용 및 연

월일을 각각 적는다. 이 경우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종소유자란에

모든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지명한 1인의 대표자를 적고, 사항란에 공동소

유자의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주소 및 지분비율을 적는

다.

2)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

당권에 관한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: 해

당 등록의 내용과 등록원부 을구의 일련번호를 적는다.

바.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

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.



2. 등록원부 을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.

가.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.

나. 사항란에는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

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할 때

해당 등록의 사유, 내용 및 연월일을 적는다.

다.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

권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.


